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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거 현 재

서비스 범위 사회적 서비스 대중사회의 공익사업

책임의 소재 국가의 책임
부모와 공적 사적 지원체계의⋅

공동 책임

보육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필요로 하는 모든 계층의 자녀

보육대상을

보는 관점
수령인 수혜자, 소비자 후원자,

운영기금 공공기금
공공기금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만은

아님

보육시설

설치기준

아동을 위한 국가적 법적 규제장

치로서의 보육시설 허가제

부모들의 욕구와 취향에 맞는 보육시설

을 선택하는 소비자 보호제도

보육프로그램
빈곤가정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

비스 전달

사회계층과 무관한 모든 부모들의 다양

한 요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보육에 대한

관점

보육시설보다는 하루종일 일하지

않는 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것이

이상적

부모의 취업유무와 관계없이 아이들에

게 유익하기 때문에 보육시설 이용

보육시설의

형태

사회나 사회적 서비스체계 안에

있어야 함

모든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시스

템은 국공립 또는 사립기관에 의해 운

용되는 가정보육시설 유치원 종일반,

등 다양한 종류의 보호 형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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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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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적 환경⋅

지원서비스

여성복지서비스

여성의 자아실현

고용촉진

경제활동증진

그림[ 1 영 유아보육정책의 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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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의 형평성

출발점 평등의 원칙에

따른 기회균등의

서비스 제공

유아 교육권보장

모든 영 유아의⋅

교육서비스 보장

유아

교육정책

유아의 전인적 발달

유아기의 통합적

전인적 발달을 위한

환경조건과 기회제공

유아교육의

질적향상

재정투자확대

교원양성연수

그림 유아교육정책의 관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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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유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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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월 세6 ~1

만 세아1

만 세아2

만 세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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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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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보육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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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아교육체제 영 유아보육체제⋅

유치원 어린이집 농번기유아원 새마을협동유아원

관장부서 교육부 보건사회부 농촌진흥청 내무부

운영목적

만 세부터3

취학전 모든

아동

취업모 보호가,

필요한 아동

농번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

보육기능과 교육기능

병행

설립근거법령 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복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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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지침

대상연령 만 세 세4 ~5 만 세 세0 ~5 만 세3~5
만 세 세 영아반2 ~3 ( )

만 세 유아반4~8 ( )

표 영 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체제비교< 6> ⋅

자료 이일주 한국유아교육일원화체제 모형탐색 동국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 : , ,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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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984 년1990

시설수 개소( ) 2,545 7,693

원아수 명( ) 158,965 482,628

표 유치원 및 새마을유아원의 시설 및 원아수의 변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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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 : , 2000), p.68.⌜ ⌟

70) , ( : , 1997), p.327.⌜ ⌟



- 71 -

71) , ,1991, p.8.⌜ ⌟



- 72 -

 

 

72) ,1991.5.22 ; , ( :⌜ ⌟

, 1997), pp.1910~1911.

73) , ( : , 2005), p.73.⌜ ⌟



- 73 -

       

 

74)

.

75) ,  , 2004-11, ( : 

, 2004.7), p.53.



- 74 -

  

76) , ( : , 2005), p.246.⌜ ⌟

77) , : 15⌜ ⌟



- 75 -

  

  

  

  

( : , 2000), p.171.

78) , : 15⌜ ⌟

( : , 2000), p.285.



- 76 -

  

79) , ( : , 1995), p.74.⌜ ⌟

80) , ( : , 1995), p.242.⌜ ⌟



- 77 -

  

  



- 78 -

81) 1986 5 1987⋅

.⋅

82) 교육부 교육 년사, 50 1948-1998 , p.319.「 」



- 79 -

   

 

  

83) , 1985 , 1985, p.13.⌜ ⌟



- 80 -

  

 

 

   

 

 

 

 

    

    

 

84) , ⌜ ⋅

2 , 1995, pp.47~48; pp.60~61.⌟



- 81 -

 

 

85) , 1998~2002 , 2003, p.256.⌜ ⌟

86) , ( : , 2001), p.207.⌜ ⌟

87) , 50 1948-1998 , pp.351~352.「 」



- 82 -

가) 유아 학교 체제의 단계적 구축

(1) 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에 대한 교육을 유아학교체제로 구축3

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유아 학교 체제를3

구축하여 유아교육의 기간학제 편입에 대비한다.

유아학교는 유아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다- ,  

양한 형태의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유치원을 포함하여 세 이상 초등 학교 취학전 유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3

하고 있는 시설은 유아 학교의 기준에 맞추어 유아학교 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문  

호를 개방한다.

유아 학교의 법적 토대는 교육 개혁안으로 제시된 교육기본법 체제하에 유아-    

교육법 을 별도로 마련한다 유아교육법 은 기존의 유아교육진흥법 을 전면.     

개정하여 마련한다.

(2) 유아학교의 질 고양 체제 확립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질이 고양될 수 있도록 유아 학교 교원의 자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장학 체제를 확충한다.

유아 학교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학 편입학과 연- ‧

수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유아 학교의 구축과 함께 유아 학교 교원의 양성과 관리 체제를 정비한다- .

유아 학교의 질 관리를 위해 기존의 장학 체제를 확충하고 민 관 합동 장학 방식- -

을 추가 채택한다.

(3)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 확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을 확대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고양시

키도록 한다.

정부 교육 예산 중 유아교육 예산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년이 되면 연- 2000

간 이상을 년 이후에는 연간 이상을 투입하도록 한다3% , 2005 5% .

사립 유아 학교에도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 .

지방자치 단체의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도 재정을 지원-

하는 상응 재원 제도 를 도입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자치단(Matching Fu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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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지원을 유도한다.

현행 초중등 및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비 지원이 유아 학교에 다니는 자녀- ‧

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공서 기업 등의 사회적 동참을 유도한다, .

나)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1)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수혜 권리보장 및 단계적 추진

출발점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초등학교 취학 직전 유아에 대한 년의 무상 유아교1

육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한다.

유아교육법 에 초등학교 취학 직전 유아에 대한 년간의 무상 유아교육 원칙을- 1  

명시한다.

취학 직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국공립 유아 학교 수준의 교육비를 무상으로- ‧

제공하는 개념으로 군 이하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무상 유아교육을 추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하-

여 교육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지불보증전표 바우처제도 제도( , Voucher system)

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2) 년까지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학교 취원율이 가 되도록 추진2005 100%

평등한 출반선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수혜율이 낮은 지역,

에 대해 적극적인 유아교육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 유아교육 투자 우선 지역 을 지정하여 교육기회의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한다.   

유아교육 투자 우선 지역 의 지정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 유아교육 수혜 저조 지역, 

등을 기준으로 시도 교육감이 지정한다.‧

유아교육 투자 우선 지역 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보다 질 높은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기반을 구축하고 공립 및 사립 유아 학교를 적극 유치한다.

다) 유아교육개혁 추진 체제 확립

(1) 유아교육개혁 추진 위원회 의 한시적 운영  

유아교육 개혁의 구체화를 위해 민관 합동 유아교육 개혁 추진 위원회 를 구성  

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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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위원회 교육개혁 추진 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형태로 유아교육 및 복- : ,  

지 관계 공무원 유아 수용 시설 관계자 학자를 포함한 민관 합동 명으로, , 10~12

구성한다.

활동목표 유아교육법 등 유아 관련 법제 정비 유아교육에 대한 연차적인 재정- : ,

투자 계획 세 미만 영아에 대한 국가 대책 등을 마련한다, 3 .

(2) 유아교육진흥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유아교육진흥위원회 를 설치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유아교육이 발전되도록 한다.

교육감과 교육장의 자문 기구로 해당 지역의 유아교육정책을 조정심의한다- .‧

학부모 지역내 유아교육 관련 인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유관 인사 등을 포함- , ,

하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유아교육관련 행정업무 통괄조정을 위한 행정관리체제의 확립①

유아교육의 수혜범위 확대와 질 제고 및 관련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지방자-

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체제와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

유아교육진흥특별위원회 구성-  

유아교육의 질 고양②

국가수준의 유치원교육과정 수혜 확대적용-

유아교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 제고-

유아교육개혁추진을 위한 재정확보 및 법적토대 구축③

년까지 세아 취원과 무상교육을 위한 재정확보 정부와 교육예산에서- 2005 5 100% -

지속적으로 지원

년까지 확보되는 교육예산중 유아교육예산 수준 배정- 1998 GNP5% 5%

세아 무상교육 단계 실시- 5

88) , ( ) , 1996.⌜ ⌟



- 85 -

  

 

 

 

 

89) , 1992-2001 ( : , 2003), pp.17~27.「 」

90) , , 14 ,⌜ ⌟

1997.3.24,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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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교육분야의 개혁방향①

새로운 형태의 유아교육체제구축 세이상 취학전 유아들의 교육을 공교육체제안- - 3 ~

에 포함하고 교육과 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

91) , ⌜ ⋅

( ) , 4 , 1997.6.2, pp.36~39.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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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회의 평형성 유지 저소득층 유아들에게 교육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학부모- -

부담을 완화시킨다.

출발점 평등원칙 구현 취학전 세 유아들에게 최소한 년의 유아교육 기회와 권- - 5 1

리를 보장한다.

유아교육개혁방안②

가 세이상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에 대한 교육을 유아학교 체제로 구축. 3

유아학교의 법적토대는 교육기본법 체제하에 기존 유아교육진흥법 을 전면 개-     

정하여 유아교육법 을 별도로 마련한다.  

나 유아학교의 질 고양 체제 확립 교원의 자질향상 방안 마련 지원 확대. : ,

유아교육법 에 취학직전 유아의 년간 무상유아교육원칙을 명시하고 초등학교 취학- 1  

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단계 추진

다 유아교육개혁추진체제 확립 유아교육개혁추진위원회 유아교육진흥위원회. : ,    

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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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 개정 후 특징

목 적

보호자가 근로 질병 등,

기타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영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

보편성 확보

책임

모든 국민은 영 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 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

영 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 확보 규정 추가 -

기초자치단체에 보육시설 확보

책임

보육의

사회적⋅

국가적

책임규정

공보육( )

관점 선별주의적 보편주의적

표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후 비교< 8> (2004)

자료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에서 발췌* : , ,(1999, 2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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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내 용

1962 1981～ 아동복리법 제정[ ]⌜ ⌟
복지부 주관으로 탁아사업 실시 어린이집 개소 설치운영- ( 691 )‧

1981. 4. 13 아동복리법 을 아동복지법 으로 전문개정[ ]」 」｢ ｢

1982.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
어린이집 개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 691
법제정장학지도 교육부- :‧
시설운영행정지도 내무부- :‧
보건의료 보건사회부- :

1987. 12. 4 남녀고용평등법 직장탁아제 도입-⌜ ⌟

1989. 9. 19 아동복지법시행령 탁아사업 실시근거 부활-⌜ ⌟

1990. 1. 15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 탁아시설 설치 운영 근거 마련-⌜ ‧ ⌟ ⋅

1991. 1. 14 영유아보육법 제정공포」｢ ‧
보육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 종전 단순 탁아 에서 보육 으로 기능 확대    

1991. 8.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정공포」｢ ‧

1991. 8. 8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공포」｢ ‧

1991. 8. 26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규정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폐지-｢ ⋅ ⌟ ‧

1992.10.20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 ⌟
시설기준-

1994. 2.18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 ⌟

1995. 5.19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 ⌟
교사 양성교육기간 강화-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사업장 확대 상시여성 인이상- 400

1996. 1. 6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 ⌟
표준보육료 고시제 폐지-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1997. 8.22 영유아보육법 개정⌜ ⌟
신고제로 완화 시행- ( : 98.7.1) 

1997.12.24 영유아보육법 개정⌜ ⌟
신설초등학교 취학직전 년 유아의 무상보육실시 근거 마련- : 1

1998. 2. 8 영유아보육법 개정⌜ ⌟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 휴 폐지시 신고제로 전환- ⋅
보육료 한도를 시 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1998. 5. 6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 ⌟
무상보육 실시 대상지역 설정예산의 범위안에서 순차적으로 실시- :

1998. 9. 4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 ⌟
보육시설기준 변경-

1999. 4.24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 ⌟

1999. 5.19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 ⌟

2004. 1.29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신설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
인가제로 환원-
보육교사자격기준 강화-
보육시설평가인증 실시-
보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차등보육료 지원제도 실시 법적근거마련-

2004. 3.11 영 유아보육사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 시행( : 04. 6.12)⋅  
보건복지부 관련규정을 여성가족부로 일부 개정 시행( : 05. 1.30) 

2005. 1.2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

표 영 유아보육 관계법령연혁< 9> (1962~2005)⋅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안내* : , ,(1997~2004), , ,(20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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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 244 ( ), , 2004.1,⌜ ⌟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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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 244 ( ), , 2004.1,⌜ ⌟

p.8.

103) , 2004 , p.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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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아교육정책의 변천 유치원 교육과정의 변천

사회구호적⋅

선언적 정책기

(1948~1960)

교육법공포

유치원에 관한 조항 삽입○

전쟁으로 인한 사회불안 빈곤,○

전문지식 부족 무관심 경영난, ,○

미국의 내용 그대로 답습○

기본적 기초적⋅

정책기

(1961~1980)

유치원시설기준령○

교육적환경개선-

교육과정령○

유치원 교육의 형식과 내용정비에 노력-

양적 팽창기○

경제개발 개년계획 급속한 경제성장- 5 -

여성노동의존도증가->

자녀양육의 사회적 문제 대두->

세계 교육의 해 선포 유네스코 미국의 운동- ( ), head start ,

영국의 보고서독일의 개혁 유치원 운동Plowden ,

유아교육의 광범위한 기회확대 운동 전개->

유아교육의 중요성 대두->

유아교육기관의 난립->

양적팽창->

제 차 유치원교육과정1○

제정공포‧

제 차 유치원 교육과정2○

제정공포‧

년대부터 인지발달-1970

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

세에 힘입어 정서발달

과 인지발달 강조.

시설 확대 및

질적고양 정책기

(1981~2000)

제 공화국의 행재정적 국가지원 강화 공립 유치원 설립5 ,○ ‧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발표○

유아교육진흥법 제정공포-> ‧

유치원과 유아원으로 이원화->

영유아보육법 제정○

교육개혁위원회 대통령자문기구 공교육화분위기 조성( )-○

제 차 유치원 교육과정3○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성속에서 논의 검토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춘-

융통성

제 차 유치원 교육과정5○

유아교육전문가에 의해-

연구

시도 지역설정 교려- ,

생활경험에서 추출

지역설정에 맞는 교육-

수준별교육-

발달영역과 생활영역-

통합

운영시간의 다양화-

지역자치추세 강화-

제 차 유치원 교육과정6○

내실화 및

사회복지적정책시기

(2001~

현재)

교육개혁추진

교육복지국가 열린 교육체계,○

유아학교의 단계적 구축 유아학교의 질 고양확립,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유아교육법제정 (2004.1.29)○

표 시대별 유아교육정책 및 유아교육과정의 변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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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규

교육형태

유아교육

만 세 만 세( 3 ~ 5 )

보육 교육+

세 만 세(0 ~ 5 )

보육

세 만 세(0 ~ 5 )

정부수립당시

년(1948 )

유치원

문교부( )

탁아소

후생시설요강( )

유아교육진흥법이전시기

년(~1981 )

유치원

문교부( )

농번기탁아소

농촌진흥청( )

새마을협동유아원

내무부( )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

유아교육진흥법제정이후

년 년(1981 ~1991 )

유치원

문교부( )

새마을유아원

내무부( )

시범탁아소

노동부 보건사회부( , )

영유아보육법제정이후

년 년(1991 ~2005 )

유치원

교육부( )

어린이집 놀이방,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

표 연대별 주요법개정에 따른 영 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체제 유형의 변화<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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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구분
연도

영 유아보육⋅ 유아교육

영 유아보육관련법의 변천⋅
관할부서

유아교육관련법의 변천 관할부서
명칭

사회구

호적⋅

선언적

정책기

(1948

~

1960)

1949.12.31 탁아소
교육법제정공포

유아교육의 법적근거마련-

문교부 보통교육국

초등교육과

유치원

1952
후생시설요강

탁아소 정의-

내무국 교육법시행령 제정 공포⋅

유치원 설립인가-탁아소

1955. 2.17
교육법시행령 개정

유치원업무 이관-

문교부 문화국

사회교육과

유치원

기본적

⋅

기초적

정책기

(1961

~

1980)

1961.

아동복리법[ ]

아동복리를 증진 보장하기 위한- ⋅

시설

보건복지부

1962. 8 유치원시설기준령 마련

1962.10
아동복리법 시행령[ ]

탁아시설 설치규정-

1963.12.16
교육법시행령 개정

유치원 교육업무 이관-

문교부 보통교육국

교육행정과

1968

미인가탁아시설 임시조치령

탁아소 어린이집으로- →

명칭변경

어린이집

1969. 2.19
제 차 유치원교육과정 제정 공1 ⋅

포

1970. 4
유아교육장기종합계획수립

문교부( )

1972.12.16
교육법개정

유치원교원자격기준분리-

1976. 3
최초로 공립유치원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

1979. 3. 1 제 차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2

문교부 보통교육국

의무교육과

1980. 7.30

교육개혁 발표7.30

초기 유아교육정책 미포함-

후에 유아교육확충예산포함

표 영 유아보육과 유아교육 관련법의 변천과정 비교< 12> (194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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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확대

및

질적

고양

정책기

(1981

~

2000)

1981. 4.13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으로 개정[ ]→

1981. 1.12

유아교육활성화강화 대통령국정(

연설)

유치원 대폭증가

1981. 4.10
서울시에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병설유아원 설치

1981.12.31 제 차 유치원교육과정 제정3

1983. 2.23

보통교육국 유아교육담당관 설치-

시도 교육위원회 유아교육 담당장학관 배치-

1983. 6. 9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

새마을협동유아원 어린이집 농번기탁아소 새마을 유아원으로 통합 운영- , , --->

1985. 3. 서울 등 대 도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6

1985. 8. 유아교육진흥방안연구 교육개혁심의회( )

1986.10.23
유아교육진흥방안 의결확정

유아교육진흥방향 및 정책대안 제시

1987. 제 차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2

1987. 6.30 제 차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4

1987.12.31
남녀고용평등법

직장탁아시설 설치근거 마련-
노동부

1988. 3.14
새마을유아원을 교육부로 이관

지시 대통령령( )

유치원 문교부( )

새마을유아원

내무부( )

1989. 2.16
교육정책자문회의 대통령자문기(

구 설치)

1989. 9.19
아동복지법시행령

탁아사업 실시근거 부활-
보건사회부

1990. 1.15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규정 제정⋅

1990.12.28
문교부 교육부 로 명칭 변경  

정부조직법( )



- 102 -

시설

확대

및

질적

고양

정책기

(1981

~

2000)

1991. 1. 1

유아교육기관 체제일원화

내무부장관 새마을유아원을 교-

육부로 이관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유치원 보육( ,

시설로 전환)

1991. 1.14

영유아보육법

탁아 및 교육기능 동시 수행-

및 교육기능 강화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1991. 2.18
유아교육보편화 건의

교육정책자문회의( )

1991. 8.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991. 8. 8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991. 8.26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규정⋅

폐지

1991.12.31

교육법 개정 공포⋅

유치원 교육목적을 보육에서-

교육으로 변경

취원연령 세 하양조정- 3~5

1992. 9.30 제 차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5

1992.12.11 유치원 종일반 운영방침 시달

1992.12.23

유아교육개혁안 최종 보고

유아교육공교육화-

교육정책자문회의( )

1993.12. 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교육훈련실시 및 교육훈련시설-

위탁선정권 시 도 위임⋅

1993.12.31
보건복지부 새마을유아원 유치원 또는 어린

이집으로 전환

교육부

어린이집 유치원

1994. 5.16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

특수 교육담당관실에서 유치원

교육업무담당

1995. 5.19

보육시설확충 개년 계획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보육교사 양성교육시간 강화-

시간 시간(800 1,000 )→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대상 확-

대등

1996. 1. 6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

보육시설규모조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용-

수납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육료

자율화

보육교사교육원에 부설보육시-

설 설치 의무화 등

1996. 2
유치원장기발전계획수립

(1996~2005)

1996. 7. 5
교육부 초 중등교육교육실⋅

유아교육담당관 설치



- 103 -

시설

확대

및

질적

고양

정책기

(1981

~

2000)

1997. 6. 2

제 차 교육개혁안4

유아교육공교육체제확립방안발-

표 교육개혁위원회( )

1997. 7. 5 개혁추진특별위원회 구성

1997. 8

유아교육개혁추진특별위원회 개

최

유아학교 체제 도입등 유아교-

육개혁추진방안

1997.12.24

영유아보육법 개정

초등학교취학직전 년 유아의- 1

무상보육 실시 근거 마련

1997.12.31

교육법폐지 교육기본법 제정, ⋅

공포

유아교육진흥법 개정 공포⋅

유아교육개혁추진방안발표

국무총리행정조정실( )

1998. 1
유아교육개혁추진방안 심의 확

정 교육개혁추진위원회( )

1998. 2.28
학교정책실유아교육정책과 설치

교육부( )

1998. 5. 6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

무상보육실시 대상지역 설정- ,

순차적 실시

1998. 6.30 제 차유치원교육과정제정 공포6 ⋅

1998. 8.28
유아교육법제정 등 개혁합의

교육정책포럼( )

1998. 9. 4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

보육시설의 시설 및 종사자기-

준완화 등

1998.12

유아교육개혁추진특별위원회

개최

유아학교 체제 도입 등 유아교-

육개혁추진방안

1999. 3.

창조적지식기반국가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개년 계획5

교육부( )

1999. 4. 9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 공⋅

포

내실화

및

사회복

지적정

책시기

(2001

~

현재)

2003.12.11
유아교육법안 대안 채택( )

제 차교육위원회[ 1 ]

2004. 1. 8
유아교육법 안 수정안제출( )

보호조항 삭제

2004. 1.29 영유아보육법 전문 개정
보건복지부

유아교육법 제정 공포⋅
교육부

어린이집 유치원

2004. 3.11
영유아보육사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 시행( :04.6.12)

여성가족부

어린이집

2005. 1.2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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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 : , 2004), p.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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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salle d'asaile , ,  

, .   

106) , ( : , 2002), p.109.⌜ ⌟

107) ecole matermelle ,

, ecole matermelle

.

108) (creche) ,

.

109) , ( : , 2004), p.81.⌜ ⌟

110) F. Davidson & P. Maguin, Les Creches : Realrisation Fonctionnement vie et Sante de

L'enfant, (les editions ESF, 1983); , ( : ,⌜ ⌟

1998), pp.4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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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 : , 1998), p.45.⌜ ⌟

112) , ( : , 1998), pp.46~47.⌜ ⌟

113) , , ( 12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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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 p.123.

114)

(⋅ ⋅ ⋅ ministere des

affaires sociales, du travail et de la solidarite ; ministere de la sante, de la

famille et des personnes handicapecs) . , , p.123 .

115) , ( : , 1998), pp.48~50.⌜ ⌟

116) , , ( 12 2 ) (⌜ ⌟  

, 2002.12),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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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jardins d'enfants

kindergarten 2~6

.

.

118) , , ( 12 2 ) (⌜ ⌟  

, 2002.12), pp.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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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시설의 종류 아동의 연령 운영시간 소관 행정기관

교
육
시
설

유아학교

(e'cole maternelle)

세 세2 ~6

세2 :35%.

세3 :99%

세4,5 :100%

취학률

08:30~16:30

수요일 휴원

토요일 오전 개방

교육부 지방교육청/

보

육

시

설

집단

보육

시설

집단 보육시설

(crèche collective)
개월 세2 ~3

개인의 요구에 따라

어느 때나 이용가능,

연중 종일제운영

사회 및 가정복지부/

지역보건당국

유치원

(jardin d'enfants)
개월 세2 ~6

지방 자치적으로

지역이 요구할 때

사회 및 가정복지부/

지역보건당국

시간제 보육시설

(halte garderie)
개월 세2 ~6 시간제

사회 및 가정복지부/

지역보건당국

부모협동 보육시설

(crèche parentale)
개월 세2 ~4

개인의 요구에 따라

어느 때나 이용 가능,

종일제운영

ACEP

부모연합회( )

유아 부모 교사연합- -

회 부모연합회,

가정

보육

시설

가정 보육시설

(crèche familiale)
개월 세2 ~3

이용시간은 개인요구에

따라 조절 가능

사회 및 가정복지부/

지역보건당국

표 프랑스 개월 세 영유아 보육 및 교육시설< 13> 2 ~6

자료* : 방승희 외 모범보육교사시설장해외연수보고서 서울특별시보육정보, 2005 p.25.⌜ ⌟

센터 해외보육동향 http://children.seoul.go.kr 양옥승 외 세계의 교육제도 서울 양서; , ( :⌜ ⌟

원 에서 발췌 재구성, 2004) p.121 .

119) , 2005 , p.25.「 」

http://children.seoul. go.kr .

120) , ( : , 2002), p.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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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 : , 1998), p.118.⌜ ⌟

122) , ( : , 2002), pp.112~114.⌜ ⌟

123) , , ( 12 2 ) (⌜ ⌟  

, 2002.12),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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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2005 , p.25.⌜ ⌟ http://children.seoul.

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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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기관 연령 시간 인원 명( )

집단유아원

creche collective
세0~3 분 분7:30 ~18:30 80

시간제탁아소

halte garderie
세0~3 시 시8 ~ 18 25

여가센터 세3~8
수요일 방학,

시 시8 ~18
60

레스토랑

유치원아동

초등학교아동

부모

시 시12 ~14

수요일제외( )
60

방과 후 기관 세3~11
시 시12 ~14

시 시16 ~18

진료센터 세0~6
시 시9 ~12

금요일만( )

실내유아놀이센터 세0~3

월 화 목 시, , : 9 ~11:30

시 시14 ~18

금 시: 14~18

자료센터 교사 부모,

표 아동기의 집 하부기관< 14> (Maison de l'Enfance)

자료 정미리 프랑스의 야심찬 보육 아동기의 집* : , " : (Masion de l'Enfance)", 2004.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pp.2~3. http://chridren.seoul.go.kr .

125) , , ( 12 2 ) (⌜ ⌟  

, 2002.12),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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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dward Melhuish & Peter Moss, Day Care for Young Children: International

Perspectives, Routledge, 1991; , :⌜

( : , 1997), pp.34~37.⌟

127) , 2005 , pp.24~25.⌜ ⌟ http://childre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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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kr .

128) , ( : , 2003), pp.107~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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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 ( 12 2 ) (⌜ ⌟  

, 2002.12), p.129.



- 117 -



- 118 -

  

  

  

 

130) , ( : , 1998), pp.195~197.⌜ ⌟

131) , ( : , 2004), p.97.⌜ ⌟

132) , ( : , 2003), pp.230~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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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 : , 2002), pp.284~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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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 , ) , 2004, p.29. 2004  

, , , , , , ,

, , ,

2004.5.23~6.3 ( ) (NCAC) ( ,

), (

), ,

( , ),

( ,

), (

), .

135) , ( : , 2003), pp.233~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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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 , ) , 2004, pp.2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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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7) , :幼保‧ 「 」 ‧ 

, 2005, p.1. http://www.educare.or.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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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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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8) , "

(2004.12.24)", , 2005.2.月刊 保育情報‧ ⌜ ⌟

, :幼保‧ 「 」 ‧ 

, 2005, pp.3~5 .「 」  

139) ‧

, " ( )(2004)", , 2005.2. ,案 月刊 保育情報⌜ ⌟  

:幼保‧ 「 」 ‧

, 2005, pp.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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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 : , 2003), p.241.⌜ ⌟

141) , ( : , 2005), p.49.「 」

142) , ( : , 1998), p.206.⌜ ⌟

143) , ( , ) , 2004,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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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 육 소 유 치 원

관장부처 후생노동성 시청촌-
문부과학성 교육위원회 공립- ( ),

도도부현사립( )

성 격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학교교육법에 의한 학교

대상아동
세부터취학 전보육이결여되어있는0

영 유아‧
만 세부터 취학 전 유아3

입소방법 시정촌과 보호자간 계약 보호자의 희망

보육내용

영역구분( )

보육시설 보육지침

건강상태 관찰 이상유무 건강진단, , ,

세이상 기초적사항3 -

건강 인간관계 환경 언어 표현( , , , , )

유치원 교육요령

건강 인간관계 환경 언어 표현, , , ,

보육자 보육사 교사

입 소 시정촌과 보호자의 계약 보호자와 유치원의 계약

개설일수 일 이상봄 여름 겨울 휴일 없음300 ( , , ) 주 이상봄 여름 겨울 휴일 있음39 ( , , )

보육시간

원칙 시간 시간 이상의 개소8 (11 )

연장보육 개소 년도10600 (02 )

야간보육 개소 년도55 (02 )

휴일보육 개소 년도354 (02 )

시간 표준4

위탁보육 개소 년도8473 (02 )

종사자배치
세 세0 3:1 1,2 6:1

세 세3 20:1 4,5 30:1
학급 인 이하1 35 (35:1)

보 육 료

시정촌에서 결정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sliding

scale)

설치자가 결정

공립은 시정촌 저소득자에 정부지원( , )

시설기준
보육실 놀이실 옥외 놀이터, , ,

조리실 화장실,

보육실 놀이실 보건실 화장실 운동, , , ,

장 음료용 설비 종사자실 등, ,

표 유치원과 보육소의 비교< 15>

자료* : 박은혜외 세계의 유아교육제도 서울 양서원 실무연, ( : , 2003), pp.242~243;⌜ ⌟

수단 선진국보육정책실무연수결과보고서 호주 일본 에서 발췌 재구성, ( , ) , 2004, p.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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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 , ) , 2004,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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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dward Melhuish & Peter Moss, Day Care for Young Children: International

Perspectives, Routledge, 1991; , :⌜

( : , 1997),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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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 : , 2003), p.188.⌜ ⌟

147) , ( : , 2003), pp.188~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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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 : , 1998), p.18.⌜ ⌟

149) public preschool, preschooling, preschool Act , ,

. 6

.

150) , ( : , 2003), p194.⌜ ⌟

151) , ( : , 2003), p.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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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dward Melhuish & Peter Moss, Day Care for Young Children: International

Perspectives, Routledge, 1991; , :⌜

( : , 1997), pp.136~137.⌟

153) , ( : , 2003), pp.194~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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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 : , 2003), p.187.⌜ ⌟

155) , , 110 , 2003.10.31.⌜ ⌟  

pp.10~11.

156) , ( : , 2003), pp.202~205; Edward⌜ ⌟

Melhuish & Peter Moss, Day Care for Young Children: International Perspectives,

Routledge, 1991; , : (⌜ ⌟

: , 1997), pp.129~131; , (⌜ ⌟

: , 1998), pp.2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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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 : , 1998), p.27; Edward Melhuish & Peter⌜ ⌟

Moss, Day Care for Young Children: International Perspectives, Routledge, 1991;

, : ( :⌜ ⌟

, 1997),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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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familjedaghem)

. , :⌜

( : , 1997), p.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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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대상 아동 연령 보육시간 집단 크기

유아학교

(forskola, preschool)

세1~3

세3~6

세1~12

종일반

세(7~12 )
명10~18

시간제유아집단

(deltidsgrupper,

part time proups)

세4~6
일 시간1 3

오전 또는 오후( )
명15~20

개방유아학교

(openforskola,

open preschools)

세1~6

주 일 개방1~5

일 시간1 2~3

또는 종일

명10~20

다양함

가정보육시설

(familijedaghem,

family day care)

세1~12 종일 또는 시간제 명2,3~10

레저타임센터

(leisure time center)

취학아동

세7~12
방과전 후 시간⋅ 명20~40

표 스웨덴의 보육 및 유아교육시설 유형< 16>

자료 양옥승 외 세계의 보육제도 서울 양서원* : , ( : , 1998), p.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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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 : , 1998), pp.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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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영아보육시설 유아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기관

연 령 세0~2 세3~5 세6~11 세12~14 세15~17 세18~21 세이상22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관련법률 영유아보육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표 관련법률 정비후의 교육체제< 17>

자료 임재택 유아교육 정책의 방향과 과제 연수논총 제 권 국가전문행정연* : , , 21 ,  ⌜ ⌟

수원 교육행정연수부, 2003.12.30,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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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개혁안

보건복지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시설명 보육시설 유치원 보건복지부 유아학교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 영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대

상

아

동

연

령

만 세0~5

방과후아동보육( )
만 세3~5 만 세0~2 만 세3~5

특

성

취업모 및

저소득층

영 유아⋅

일반 유아
주로 취업모

영아
모든 유아

목적 보호 교육기능⋅ 교육기능 보호 교육기능⋅ 보호 교육기능⋅

기본원칙 선별주의 보편주의 선별주의 보편주의

운영시간 종일제 시간(12 ) 반일제 시간(3 ) 종일제원칙

운영시간다양화

반일제 연장제 종( , ,

일제 야간제 등, )

세아5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교육 - 무상교육

비용부담
저소득층 정부지원:

일반 보호자부담:

국 공립 정부지원:⋅

사립 보호자부담:

저소득층 정부지원:

일반 보호자부담:

저소득층 정부지원:

일반 보호자부담:

표 유아교육체제 개혁 전 후 대비표< 18> ⋅

160) , 2003.12.18.

161) , , 21 (2003),⌜ ⌟

, 2003.12.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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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유아교육개혁안4⋄

제 안 유치원의 행 재정적 지원1 : ⋅

제 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학교로의 일원화2 :

제 안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보육시설의 참여를 허용3 :

유아교육법 안 추진안( )⋄

유아교육공교육 체제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하여 유아학교 신설

유아학교에서의 만 세아 무상교육5

세는 보육시설로 세는 유아학교로의 연령별 이원화0~2 , 3~5

162) , : ( : ,⌜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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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점 유아교육계 유치원( ) 보육계 보육시설( )

유아교육 보육 의( )

개념
교육과 보육기능의 통합 교육과 보육기능의 분리

기본 원칙
교육 보편주의: ,

보육 선별주의:

교육 보육 보편주의:⋅

국가책임( )

연령별 아동구분
만 세 영아보육시설0~2 :

만 세 세 유아학교3 ~5 :

만 세 영 유아보육시설0~5 : ⋅

만 세 유아학교3~5 :

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논쟁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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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4 2005

보육예산 8,752(4,050) 13,355(6,001)

유아교육예산 4,742( 345) 6,383( 871)

계 13,494(4,650) 19,738(7,095)

표 보육예산과 유아교육예산의 비교< 20> 2004, 2005

단위 억원( : )

주 은 국비임1) ( ) .

주 보육예산 조 억원은 개 시설 만명의 세 영 유아에게 투입되2) 1 3355 26900 , 93 0~5 ⋅

고 유아교육예산 억원은 개원 만명의 세 유아에게 투입됨, 6383 8200 54 3~5 .

자료 한나라당정책위원회 편* : , 유아교육재정확보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2005)

163) , , (2005) ,⌜ ⌟  

, ( : , 2005),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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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 : , 2005), p.41.⌜ ⋅ ⌟

166) , ( : , 2005), p.47.⌜ ⌟

(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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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국 공립·
민간

직장
가정

놀이방( )소계 법인 법인외 개인

1994
시설수 개소( ) 6,975 983 3,091 807 17 2,267 37 2,864

아동수 명( ) 219,308 70,937 119,968 63,466 759 55,743 976 27,427

1995
시설수 개소( ) 9,085 1,029 4,125 928 22 3,175 87 3,844

아동수 명( ) 293,747 78,831 170,412 77,187 591 92,634 2,388 42,116

1996
시설수 개소( ) 12,098 1,079 6,037 1,280 69 4,688 117 4,865

아동수 명( ) 403,001 85,121 255,844 99,119 2,735 153,990 3,596 58,440

1997
시설수 개소( ) 15,375 1,158 8,172 1,634 150 6,388 158 5,887

아동수 명( ) 520,959 89,002 358,245 123,567 6,727 227,951 5,245 68,467

2004
시설수 개소( ) 26,903 1,349 14,728 1,537 966 12,225 243 10,583

아동수 명( ) 930,252 107,335 691,343 135,531 48,414 507,398 11,787 119,787

표 연도별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수< 21> (1994~1997, 2004)

자료 여성가족부 보육기획과 연도별보육통계* : , ,2004.12.31,「 」 http://children.seoul.go.kr

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에서 발췌.

구분 년1970 년1980 년1990 년2000
년2004

계 국공립 사립

시설수 개소( ) 484 901 8,354 8,494 8,246 4,328 3,918

학생수 명( ) 22,271 66,433 414,532 545,263 541,713 123,906 417,807

표 연도별 유치원 및 원아수< 22> (1970~2004)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에서 발췌* : , 2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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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 ⌜  

Vol.7.No.4. ( : , 2003), p.101.⌟

168) OECD 12 ( , , , , , , , ,

, , , ) 1998~2000 ⌜

⋅ ⌟   

,

,

. OECD(2000a)

...Since children learn all the time and in all 

aspects of everyday life, division between 'care' and 'education' become

meaningless(OECD,2000a:30)" . , OECD 

, 28⌜ ⌟ 

1 , ( , 2001). p.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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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정책방향 세부추진계획

세0
가정에서 부모가 돌볼 수 있도록⋄

지원

가정내육아지원활성화⋅

여성가족부 노동부( , )

가정에서도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 산전후휴가 육아휴: ,

직확대 가정보육교사파견,

육아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세1-5
보육과 유아교육의 내실화 및⋄

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보육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비⋅

용 경감 여성가족부 교육부( , )

세 육아비용의 지원 강화0~4⋅

와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만 세아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5⋅

확대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충⋅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 및⋅

표준화

세6-8
방과 후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

는 체제 마련

지역 아동센터를 통한 방과후⋅

보육 실시 복지부( )

표 제 차육아지원정책방안 연령별 주요 추진방안< 23> [ 1 ]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백서 에서 재구성* : , 2004 , pp.5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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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 ⌜  

Vol.7.No.4. ( : , 2003), pp.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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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 : , 2005),⋅ ⋅ ⌜ ⌟

pp.102~103.

171) , ⌜2004 2005-03 ( :‧ ⌟ 

, 2005),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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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8 4 7 . 6

5 9 .2 6 0 .5

6 6 .1

4 5 . 9

5 4 .2

5 8 . 8

6 5 .8

1 4 . 5
2 6 .1

4 7 .8

7 0 .2

6 2 . 0

7 3 . 47 1 .8
7 3 .87 2 . 5

4 1 .2

6 9 . 7

0 . 0

1 0 . 0

2 0 . 0

3 0 . 0

4 0 . 0

5 0 . 0

6 0 . 0

7 0 . 0

8 0 . 0

1 5 - 1 9 2 0 - 2 4 2 5 - 2 9 3 0 - 3 4 3 5 - 3 9 4 0 - 4 4 4 5 - 4 9 5 0 - 5 4 5 5 - 5 9 6 0 - 6 4

1 만 불  한 국 2 만 불  국 가  평 균

그림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교[ 3]

자료 통계 서문희 외 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 OECD(2003), On-line. , 2004 ,⌜ ‧  ⌟

연구보고 여성가족부 에서 재인용2005-03 ( , 2005), p.23. .

172) , ( :⌜ ⌟

, 2004),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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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출생아수 1,007 865 659 637 557 495 494 476

합계출산율 4.53 2.83 1.59 1.47 1.30 1.17 1.19 1.16

표 연도별 총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24> (1970~2004)

자료: http://nso.go.kr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총괄 출생 사망편, 2003 ( ) ,⌜ ⋅ ⋅ ⌟
출생아수 감소요인분석 에서(2005.11)⌜ ⌟ 발췌 재구성.

1006.6

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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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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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

0.0

1.0

2.0

3.0

4.0

5.0
(여자 1명당 명)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그림 연도별 총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추이[ 4] (1970~2004)

자료 통계청 출생아수 감소요인분석* : , , 2005. p.9.⌜ ⌟

17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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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p.127.

174) , OECD 

, Vol.28.No.1 ( : , 2001), p.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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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OECD 

, Vol.28.No.1 ( : , 2001), p.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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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요자 중심⋅

아동중심의 보편주의 원칙수립

보육시설 유치원기능의 통합화⋅

공통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개발

교사 자격연수과정의 연계

아동의

권리보장

여성의

경제활동 및

자아실현 지원

그림 육아인프라 구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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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보육정책위원회 국무총리( )⋅

통합화를 위한 기반조성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공적책임 제고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만 세 아동 종일제 운영0~5⋅

육아서비스의 사회적 인식⋅

여성취업정책⋅

영 유아에게 편리 쾌적한⋅ ⋅ ⋅

시설제공

보육프로그램⋅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유아교육위원회

만 세 아동3~5⋅

육아서비스의 사회적 인식⋅

여성취업정책⋅

유아에게 편리 쾌적한 시설제공⋅ ⋅

교육프로그램,⋅

기본적 보호프로그램⋅

그림 유아교육 보육연계행정기구의 역할[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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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cy for the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and for the relevant

pre-school education in our country, has been attained amid confusion in

the policy called the integration and differentiation in early childhood 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based on the viewpoint that early childhood

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re different. In the system of

integration in the policy for early childhood care and relevant education, a

matter about where to put the target of policy-making, is a starting point

in the conflict of both parties, and simultaneously, is a subject that needs to

be solved. Given seeing the beneficiary in this policy project as pre-school

children, it needs to be regarded as a problem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given seeing it as parents in charge of early childhood care, it is

a problem of women, and given seeing it in relation to the employed

mother, it needs to be regarded in the position of a worker. This difference

in vision has caused the inevitable conflict between Ministries related to

policy.



In regards to the above, it tries to seek for the implication in the policy

for the early childhood care and the relevan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our

country after this, by examining situations of conflict in policy-making amid the

process of a change in policy, and by searching for characteristics and a flow

of policy.

In this study a consideration was made of the process of early childhood

care having developed in a different way from policies for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from 1948 when Korea established its government to today.

It also aimed to investigate the conflicts taking place in the process of policy

setting as well as related policies. Finally, the policies regarding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were discussed in light of increasing

birth rates in today's aging society with low birth rates and of management

of national workforce for their implications.

First, the policies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were compared by the periods. In particular, a focus was placed on

the time when the government started intensive policies of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it was in 1980. Former President Jeon Du-hwa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and ordered to create the

major of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in universities and community

colleges and build up more kindergartens). And the conflicts betwee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were examined. Second,

France and Sweden that were highly advanced in care were compared with

Japan, which went through similar developments to Korea, in terms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systems for pre-school children. The comparison

also resulted in implications that could serve as basic data for Korea's

establishing policies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Based on the discussion,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irst, the paradigm of care and education should be changed.

In the study, the concept of care was designed as follows; thus, it's likely

that 'care' and 'education' could be integrated in common policies. That is, the

fundamental philosophy of integration can be education through care, and

care through education.

In such a way, the current double administration systems of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and early childhood care can be connected.

Second, the facilities and functions should also be integrated.

The old kindergartens need to reinforce the functions of care which can

cause integration of functions and integration of facilities for preschoolers.

Third, an agency devoted to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and early

childhood care should be set up.

The agency will reach an agreement on legal foundation regarding

integration of care and education processes, connection of the processes to

obtain a teacher's certificate, and support for an integrated facility of care and

education. The new committee for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and care

can serve those roles based on the conn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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